
  Copyright © 2020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3

서      론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

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도 환자 인

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비자의입

원 요건의 강화를 내세운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다.1-3)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는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줄곧 자의입원 비율이 매우 낮고 비자의입원, 그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

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4)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6108명 중 비자의입원 비율은 

33.5%로 2016년의 61.6%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5) 이

는 선진국 수준의 비자의입원 비율인 20% 미만6)에 다가가

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퇴원 후 적절한 치료관리가 유지되

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7) 지역사회 치료 인프라의 근본적 개선 없이 

REVIEW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0;59(4):293-302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뉴욕 주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잠실하늘정신건강의학과의원,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2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3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4

박지웅1·최준호2·최영민3·손보경4

Review of Court-Ordered Treatment in New York State 

Jiung Park, MD1, Joonho Choi, MD, PhD2, Young Min Choe, MD, PhD3,  
and Bo Kyung Sohn, MD4

1Jamsil Sky Mental Health Clinic, Seoul,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Korea
3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waseong, 
Korea

4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Received August 20, 2020
Revised November 18,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Address for correspondence
Bo Kyung Soh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1342 Dongil-ro, Nowon-gu,  
Seoul 01757, Korea
Tel +82-2-950-1087
Fax +82-2-936-8069
E-mail bksohn@paik.ac.kr

In recent decades, laws for involuntary treatment have evolved in ways that protect human rights 
as well as public safety. Globally, many nations have legisla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that pro-
vide procedural advocacy during their involuntary treatment while a court or another independent 
organization reviews its lawfulness. In contrast,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in Korea risk 
encounter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loss of timely treatment, because their involuntary ad-
missions are primarily initiated by family members and civil doctors and not by courts or govern-
ment.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Act, revised in 2016, does not address this fun-
damental weakness, instead restricting involuntary admission criteria and bypassing the 
implementation of any procedural assistance programs. Subsequently untreated patients lead to 
clinical aggravation and even serious felony offenses. This paper introduces New York State’s 
court-ordered treatment system via the Mental Hygiene Law as a model for the revision of Kore-
an legislation. The findings show that involuntary admissions in New York State are initiated by 
many parties as well as familial relatives and may be held up to 60 days without any court order. 
However, patients are assigned legal counsel for the ability to request for a court hearing at any 
time during their admission. The Assisted Outpatient Program is another legal intervention that 
requires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that would likely result in serious harm to self or others to 
receive supervised outpatient treatment. We argue that the New York State model can be imple-
mented effectively in Korea considering its current medical and judi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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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 요건만 강화하면 결국 그 부작용이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환자의 인

권을 보호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고 부득이 자기 의

사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강제할 경우에는 더욱 국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

였다. 이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여

전히 가족과 민간의사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치료 사각지대만 키운 셈이다.8)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한 것과 

더불어 그 입원의 적절성을 중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

성심사위원회를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모든 비자의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

원 1개월 내에 입원적합성심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

분이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고 입원 2주 안에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시행하는 2차 진단과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

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효성 없

이 행정비용의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9-13) 특

히 헌법재판소와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

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이하 MI Principle)14)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의 

핵심인 고지(notice)와 청문(hearing)의 기회가 여전히 제한

적이고 절차보조인의 지원이 빠져있는 것은 개정 정신건강

복지법의 큰 결점이다.1,3,15)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국내 법조 현실에

서 한해 수천 건에 달하는 비자의입원 개시에 일일이 재판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3)

해외에서도 각국의 의료 및 법조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사법입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이 운영되고 있

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사법 심사가 어느 시점에 행해지느냐

에 따라 조기심사와 중기심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만과 독일, 미국 일부 주는 조기심사를 택하고 있는 한편, 

뉴욕 주와 영국,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중기심사 방식을 택하

고 있다.3,12,16) 뉴욕 주는 비자의입원을 60일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적 절차 없이 의료인의 재량이 존중된다. 물론 

그 기간 내에도 환자는 언제든 법원에 청문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입원과 동시에 Mental Hygiene Legal Service(이하 

MHL Service)라고 하는 절차보조인의 법률 보호 서비스를 

받는다.17) MHL Service는 뉴욕 주 사법부 소속으로서 병원

에 상주 또는 순회하며 비자의입원 기간 동안 환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비자의입원의 남용을 견제하며 재판에서 환자

의 변호인으로 기능한다. 즉, 뉴욕 주의 사법입원제도는 입원 

절차는 간소하지만 MHL Service라는 환자 인권 보호를 위

한 안전 장치가 작동하고, 60일 이상의 입원이 요구될 때는 

필수적으로 사법 심사를 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법

입원 모델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대다수 주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도 외래치료에 사법부가 개입하여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외래치료 지원(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이하 

AOT)법이 존재하여 1999년 도입 이래 환자의 재입원률 감

소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18,19) 반면 우리나

라의 외래치료 지원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2019년 

일부 개정이 되기 전까지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

으면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고 유관기관의 인식도 낮아 2018

년에는 시행 건수가 13건에 불과했다.20) 치료가 중단된 정신

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외래치료 지원

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서도 사실상 사문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21)

현재 국내에서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점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 도입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활

성화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선

진 모델로서 먼저 미국의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 현실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뉴욕 주의 

Mental Hygiene Law를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정신건

강복지법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론

미국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기원

미국 최초의 정신의료기관은 170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

으나 1800년대 중반까지 그 수가 매우 부족하여 감옥이나 

빈민구호소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았다.22) 그러나 사회개혁가

들의 노력으로 1833년 매사추세츠 주 워체스터 주립 병원을 

필두로 수많은 주립 수용소(asylum)들이 세워졌다. 당시에 

입원 기준은 단순히 ‘치료 필요성’이었다. 보통 가족들이 입

원을 신청하면 의사가 무기한 입원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23) 하지만 1800년대 후반 부당한 입원 사례가 주목

을 받으면서 입원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 다수의 주

에서 사법 결정에 따른 입원을 요구하였다.24) 1951년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는 ‘정신질환자 입

원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여 비자의입원의 결정권을 의료인

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25) 많은 주에서 의학적 인증 절

차를 거친 후에 사법 결정을 따르고 입원 이후 청문할 수 있

는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24) 이후 탈원화 운동이 무르익던 

70년대의 개혁기에는 비자의입원 기준이 ‘치료 필요성’에서 

‘위험성’으로 보다 엄격해졌으며, 마침내 미국 연방 대법원



www.jknpa.org  295

뉴욕 주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 ▒ J Park, et al.

은 1975년 O’Conner v. Donaldson(422 U.S. 563)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 스스로나 주변의 도움을 통

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개인을 주(state)가 다

른 사정 없이(without more)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판

결하였다.26,27)

또한 1970년대 개혁을 통해 미국은 비자의입원 환자에게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입원 절차는 가족이나 정

신보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자격에 의해 신청되며 많

은 주에서 구금 전이나 개시 수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을 판

결하는 청원(hearing)이 열린다.24) 반면 중기심사 방식을 채

택한 주도 있는데 그 예로 뉴욕 주에서는 의사(비전문의) 2인

에 의해 인증된 비자의입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 조치 없

이 60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물론 그 기간에도 환자는 법원에 

청원을 요청할 수 있고 60일을 초과하는 입원은 반드시 법정 

판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절차보조인을 통해 청원을 신청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에 출석하고 증언하며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 비자의입원을 지지하는 증인과 다

툴 권리가 보장되고, 증거들을 심리하여 재판부는 입원 적합

성을 결정한다.17)

미국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운동은 비자의입원 기준이 강

화되기 10여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1955년에 55만 병

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30년 만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80%

가 퇴원을 했다.28,29) 당시 정신보건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

들은 장기입원이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

했고, 새로운 약물치료와 지역사회 지원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복합적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포괄

적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24) 결

국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며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였다. 그들 중 상당

수가 노숙자가 되었고 일부는 범죄로 이어져 법적 처분을 

받아 교정시절 수용 인구가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횡수용화

(trans-institutionalization)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18,30,31)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비자의입원 기준은 다시 

완화되어 중대한 장애(grave disability)나 심각한 악화(seri-

ous deterioration), 무능상태(incompetence) 또한 비자의입

원 기준으로 채택되어 꼭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없어

도 입원이 가능해졌다.24) 중대한 장애란 전형적으로 의복, 

식사, 주거에 대한 기본 인간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

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뉴욕 주 등에서는 

중대한 장애가 별도의 비자의입원 요건 조항이 아니라 자해 

행동의 한 예로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악화란 당장 위험하

지는 않지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악화로 인해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정신의학

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의해 1982년에 처

음 소개되어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기준으로 여러 주에 도입

되었는데 오레곤 주를 포함한 몇몇 주는 이를 입원 기준에 

포함하기도 한다.24,32) 무능상태(incompetence)는 과거 비자

의입원 법안이 처음 도입될 때 중시된 ‘치료 필요성’에 포함

되었던 개념이다. 1960년대 후반 의학적 결정 과정에서 환

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신적 무능상

태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치료 거부를 기

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그 예로 뉴욕 주 Mental 

Health Law에서 ‘비자의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in need 

of involuntary care and treatment)란, 입원치료가 필수적이

지만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손상된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24,33) 한편 탈원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지역사회치료를 

명령하는 법안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비자의치료 권한

이 입원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치료로 확장하는 것이었다.24) 

198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치료 비순응에 따른 상태 

악화를 보인 기왕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임박한 위험성이 

없더라도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AOT)를 마련하였다.34) 이는 비자의입원 적응증에 해당하

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첫 AOT로, 입원 환경 밖에

서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

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35) 이후에도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로 희생된 사건들이 미

디어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적시 치료와 공공 안전에 대한 사

회적 여론이 커졌다. 뉴욕 주의 켄드라법(1999), 미시건 주의 

케빈법(2000), 캘리포니아 주의 로라법(2001)과 같이 희생자

의 이름을 딴 외래치료 지원 법안이 여러 주에서 통과되어 

현재는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3개 주를 제외한 모

든 주에 도입이 되었다.19,36)

AOT에 포함된 서비스로는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이하 ACT), intensive case management(이하 ICM), 주거 

지원, 외래진료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자발적으로 치료

받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

기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AOT를 위한 새로운 기금이 

동원되면서 AOT에 해당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더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되었다.21,37) 

켄드라법이 통과된 뉴욕 주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입

원 및 투옥율이 감소하였고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이 43% 감

소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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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Mental Hygiene Law 사법입원의 종류와 절차17)

뉴욕 주의 인구는 1945만 명으로 미국에서 4번째로 인구

가 많은 주다.38) 62개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뉴욕 

시의 인구는 800만 명이 넘는다. 면적은 141300 km2로 남한

보다 크고 한반도보다는 작으며 도시 인구 비중은 88%로 한

국의 91%보다 약간 작은 편이다.39,40)

민간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뉴욕 주의 민사적 감금제재

법(civil commitment)은 Mental Hygiene Law이다. 이에 따

라 자의입원(Section §9.13), 비공식입원(§9.15), 의사 2인에 

의한 비자의입원(§9.27), 지자체(director of community ser-

vices)에 의한 비자의입원(§9.37), 응급입원(§9.39), Compre-

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9.40)의 총 6가

지 방법으로 입원이 진행된다. 자의입원(§9.13)은 국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동의입원과 유사하게 비자의입원 전환이 

가능한 입원 형태이며 비공식입원(§9.15)은 자타해 우려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형식 없이 환자가 자유롭게 입

퇴원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입원 형태를 제외한 4가지 

방식이 비자의입원에 해당한다(표 1, 그림 1).

Mental Hygiene Law의 적용을 받는 민사적 사안이 아닐 

경우, 즉 범죄를 저질러 재판 과정 중인 피고인이 정신건강 

Table 1. The comparison of psychiatric admiss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New York State

Korea New York State
Voluntary 자의입원등 (제41조) Informal admission (§9.13)

동의입원등 (제42조) Voluntary admission (§9.15)

Involuntary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3조) Involuntary admission on medical certification (§9.2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4조)
Involuntary admission on certificate of a director of community  
  services or his designee (§9.37)

응급입원 (제50조) Emergency admissions for immediate observation, care,  
  and treatment (§9.39)
Emergency observation, care and treatment in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9.40)

Fig. 1. Schematic diagram of admissions process via Mental Hygiene Low in New York State. DCS: Director of Community Services, 
CPEP: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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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Criminal Procedure Law, 교정 시설 

수형자의 경우에는 Correction Law에 따라 비자의입원이 

결정되며 이 또한 재판부에서 판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Men-

tal Hygiene Law에 의한 비자의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

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 2인에 의한 입원(§9.27)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손상

된 자로서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상당할(substantial) 경

우에 적용된다. 자타해 위험이 상당함은 1) 식사, 주거, 의복, 

건강관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상태, 

또는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순응으로 인한 위험한 품행

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입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동

거인, 의사, 돌봄 시설의 장, 공무원 등 11가지에 이른다. 입

원 신청은 반드시 의사 2명의 진찰로 뒷받침되고 인증되어

야 하고 그 유효 기간은 10일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나 입원 

신청자의 친척이어서는 안 되고 입원 병원의 관리자, 책임

자, 소유자, 주주일 경우와 영리병원(proprietary hospital) 소

속일 경우에도 인증 자격을 잃게 된다. 입원은 그림 1과 같

이 인증 진찰에 참여한 의사 2인 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에 의해 확정되며 병원 책임자는 입원일로부터 60일까지 

법적인 조치 없이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병원 책임자

가 60일을 초과하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의입원 

또는 비공식입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60일의 입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원 연장(retention)

을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병원 책임자는 해

당 신청 사실을 환자와 MHL Service와 입원을 고지받은 자

에게 알려 판결 전 청원을 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Director of Community Services에 의한 입원(§9.37)

뉴욕 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

방정부 책임자인 Director of Community Services(이하 

DCS)가 비자의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DCS가 의사가 

아닐 경우 입원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를 지명해야 한다. 예

외적으로 인구 20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서는 DCS가 심리사

나 사회복지사일 때에 한해 상황에 따라 입원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DCS가 입원 신청을 하면 경찰

관이 환자의 호송을 담당하고 즉각적인 입원 필요성을 병원 

의사가 확정한 후에 입원이 개시된다. 이때 즉각적인 입원 

필요성은 의사 2인에 의한 입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물리적 자타해 위험성을 명시한 응급입원(§9.39)의 기준과 

동일하다. 입원 72시간 내에(이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해당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증하면 60일까지 법적 조

치 없이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응급입원(§9.39)

즉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serious) 자해 또는 

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 자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심각한 자해 또는 타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1) 자살, 심각한 자해, 자신에게 위험을 초

래하는 행위(필수적인 음식, 주거, 의복, 건강관리의 불능 상

태 또는 거부) 등의 상당한 물리적 자해 위험이 있을 때, 또는 

2) 타살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의 두려움을 느끼

게 할 만한 폭력적 행동 등의 상당한 물리적 타해 위험이 있

을 때로 정의된다. 

응급입원을 개시할 수 있는 자는 경찰관, DCS나 그 지명 

의사, 정신병동이 없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

병동이 없는 종합병원장,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

gency Programs(이하 CPEP) 책임자, 위기개입 출동팀(mo-

bile crisis outreach team)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다. 그

림 1과 같이 입원 개시자가 요청하면 경찰이 호송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검진 후 입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48시간 이내

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을 확정 지어 15일까지 비

자의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CPEP(§9.40)

CPEP는 1989년에 도입된 정신건강 전용 응급의료 시스템

이다. 당시 뉴욕 주 응급실은 이미 포화상태로 정신건강 응

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이 지나치

게 많아졌다. 이에 뉴욕 주 정신건강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이 정신응급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41) 현재 뉴욕 주에는 22곳42)의 응급실에서 CPEP

를 운영하면서 지체 없는 분류, 평가, 개입, 입원, 지역사회 

위기개입, 타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CPEP하에

서의 즉각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자해 또는 

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 자는 72시간 동안 CPEP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

다. CPEP에 의한 입원도 응급입원을 개시할 권한을 갖는 자

로부터 개시되며 환자가 CPEP 응급실로 도착한 6시간 이내

에 병원 의사가 진찰해야 한다. CPEP 입원이 적합하다고 의

사가 판정을 하면 자신의 상태와 권리에 관한 서면 고지와 

함께 입원이 시작된다. 이 고지는 MHL Service와 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그림 1과 같이 24시간 이상 입

원이 필요할 경우 CPEP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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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후에 연장 관찰 병상(extended observation beds)으

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된다. 72시간 이내에 퇴원하거나 자

의 또는 비공식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로 CPEP 입원 기

준을 만족하는 상태라면 응급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때 

CPEP 입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 2인에 의한 비자의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 주 외래치료 지원제도(Kendra’s Law; §9.60)

뉴욕 주 외래치료 지원제도(AOT)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으로 정신질환이 있고, 2) 지도관찰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임상적으로 낮고, 3) 정신건

강의학과 치료 비순응으로 인해 최근 3년간 2번의 입원이나 

최근 4년간 자타해 폭력이나 위협이 한 차례라도 있고, 4) 치

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5) 자타해를 야

기할 가능성이 있는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AOT가 

필요하며 6) AOT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클 때이다. 

관할 법원에 청원을 함으로써 AOT 절차가 시작되는데 청

원할 권한이 있는 자로는 1) 환자의 부모, 배우자, 성인 형제

나 성인 자녀, 2) 성인 동거인, 3)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책임

자, 환자가 거주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

나 단체의 책임자, 4)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감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 관할 카운티의 정신건강 책임자

나 사회복지 공무원, 6) 환자의 보호관찰 공무원이 있다. 청

원 일자 10일 전 이내에 환자를 검진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

어야 청원이 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검진을 거부할 경우, 의

사 소견서에 검진을 시도했으며 AOT 기준을 환자가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법원은 청원을 수령한 3일 이내에 청문 날짜를 정해야 한

다. 청문에서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증언해야 하고 청원

자와 환자도 증언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은 AOT 대상자, 즉 

환자와 AOT 프로그램 지역 책임자에게 집행되며 6개월까

지 유효하고 이후에는 1년씩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처방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약물 순응도나 물질 남용 확인을 위한 검

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비자의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뉴욕 주 Mental Hygiene Law의 환자 권리보호 장치

MHL Service(§47.01)

MHL Service는 병원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뉴욕 주 대

법원 기구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을 위한 

법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64년 Mental Health Infor-

m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뉴욕 주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과정과 전원, 연

장 등에 필수적인 절차보조인으로서 기능해왔다.43) 이는 미

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질환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다. 환

자들은 입원을 개시함과 동시에 입원과 치료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을 자격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심리

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독립적인 의학적 의견을 구할 권리

가 있으며 MHL Service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환자의 편에

서 변론한다. 다수의 정신병원에 MHL Service 사무실이 있

고, 사무실이 없는 병원에는 대리인이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모든 환자와 그 대리인은 MHL Service 사무실에 전화나 서

신으로 연락할 수 있고 병동 직원에게 해당 접촉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 거부 권리와 법원의 치료명령

Mental Hygiene Law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투약 또는 주사 등 치료

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1986년 Rivers v. Katz 재

판(495 N.E.2d 337)에서 뉴욕 2심 법원은 강제치료를 위해서

는 환자의 치료 결정 능력이 무능 상태임을 입증할 것을 주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이는 환자의 비자의입원 과정 당시의 

사정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

다.44) 즉, 기본적으로 환자는 강제 입원 환경 내에 있는 상황

이더라도 투약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오직 자타

해 위험과 같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만이 법원 명령 없이 치료

를 할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자의입원

과는 별개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투약, 수술, 전기경련치

료 등의 치료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treatment 

over objection)을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환자

는 MHL Service나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

을 권리가 보장된다. 일례로 뉴욕 주 공공 정신병원인 Man-

hattan Psychiatric Center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순회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따라서 강제치료에 대한 판결은 늦어도 환자

의 치료 거부 1주 이내에 이루어진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우리나라와 여러 여건이 유사한 미국 뉴욕 주의 사

법 입원 및 외래 치료 명령 법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정신

건강복지법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환자 의사에 반하는 치료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타

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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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은 추상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항상 있다. 따라

서 누구나 중립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

의 주장을 반박할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45) 그렇

지 않으면 비자의입원이 법적 취약층에게 남용되어 평등권

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절차보조인이 선임

되는 공식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

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인권

의 관점과 공공안전(public safety)의 관점이 충돌하는 비자

의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귀속되는 것이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가족과 의사

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다.2,8)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였고 2017년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이 되었다. 2016년 69162명이었던 입원 환자 수는 2018년 말

에는 66108명으로 줄었고 비자의입원율은 61.6%에서 33.5%

로 줄었다.5) 하지만 비자의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는 

적용되지 않은 채 입원의 장벽만 높인 결과, 치료 사각지대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

신질환자에 의한 여러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정 정신건

강복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10) 특히 가족들의 

노력에도 비자의입원을 진행할 수 없었던 진주 참사는 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다.46) 앞서 소개한 

미국의 전례를 보건대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이 원숙해

지지 않는 이상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는 비자의입원 요건

의 강화만으로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사

법입원 제도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관

심이 일어나는 듯했으나 지속적인 논의로 발전될지는 의문

이다. 실제 정부는 2016년에 제시한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2019년부터 법원이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

기로 하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8) 

이번에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그 독립성과 효

율성,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

회는 영국과 호주의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이하 

MHRT)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비자의입원 결정 주체인 국립정신병원장이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1,9) 개정법

에 존속된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계속입원 등의 심사

를 담당하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청구에 따른 퇴원 심사

를 담당하는데 이 또한 행정입원의 주체인 시군구청장 산하

기구이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별개로 기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여기에 인신보호법상의 구

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2차 진단 전문의까지 포함하면 

사중의 장치가 병존한다. 특히 2차 진단을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현행법은 과도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절

차다.1,3,16) 뉴욕 주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 2인에 의해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정 기

간 내에 입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국내의 

비자의입원 과정에서 1차 진료 의사나 전공의의 역할은 제

한되어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환자 인권

의 핵심인 절차보조인의 법률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헌법재판소와 MI Principle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의 핵심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공정한 판단, 고지

(notice)와 청문(hearing)의 보장 및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보

조인 선임이 충족되지 않고 입원 요건만 비효율적으로 강화

시킨 개정이었다.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제한점

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도의 조기심사 

방식은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긴 하나 

거의 모든 비자의입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방식은 비자의입원율을 낮추기

는 하지만 강제입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원 기간을 오히

려 길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기심사 방식은 비자의

입원율을 낮추는 효과는 다소 작지만 계속입원 결정 전 퇴

원시키는 경우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재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며 절차 비용 부담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16) 또한 

사법입원은 그 자체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MHRT 심사에 비해 종국성이 확보된다

는 장점이 있다.13) 뉴욕 주의 예처럼 사법입원제도는 입원 

신청 이후 호송에서부터 비자의입원 연장 판결까지 비자의

치료 과정 전반을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국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미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 입원 신청 자격을 굳이 현행법처럼 보호의무자,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 시군구청장, 경

찰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행법에서 호송에 관해서

는 응급입원 외에는 시군구청장이 구급대원에게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경찰의 역할이 없는데 뉴욕 주처럼 모든 형태

의 비자의입원에 경찰이 환자 호송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입 가능해 보인다.

뉴욕 주는 비자의입원 개시 후 60일까지는 환자가 신청하

지 않는 한 별도의 사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MHL 

Service라는 절차보조인이 비자의입원 기간 내내 환자의 권

리를 대리하고 있다. 법관이 부족하고 재판 업무가 과도한 우

리의 사법 현실을 고려하면 뉴욕 주 사법입원 시스템은 우리

가 도입하기에 보다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조기심사 사

법입원제도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약 8500만 명의 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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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약 2만 명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법관 인원은 2948명이고 판사 정원은 3124명에 불과하

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에 추산한 최초 입원 적합성 

심사대상 월 3천 명, 연 4만 명을 조기심사 방식으로 심사하

기란 우리 현실에 비현실적이므로 중기심사 방식의 뉴욕 주 

모델이 더 적합할 것이다.47) 다만 뉴욕 주처럼 비자의입원 환

자의 치료 거부권을 보장하여 강제치료를 위해서 별도의 사

법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국내 법조 여건상 당장 도

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는 강제치료의 사법결정 

전까지 환자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입원 환경 내에서 최소한

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뉴욕 주처럼 주 

1회 이상의 병원 순회재판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사법입원 

판결 자체가 강제 치료명령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실

정에 더 적절할 것이다. 절차보조인에 있어서도 뉴욕 주의 

MHL Service처럼 법조인이 그 역할을 맡으면 이상적이겠

으나 그 또한 국내 법조 현실상의 한계가 있는 바, 비법조인

을 절차보조인으로 양성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2년 98428병상으로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48) 미국의 탈원화와 비교해 60년 

가까이 늦은 움직임임에도 여전히 국가책임이 제도화되지 

않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흡하여 선진국들이 겪었던 탈원

화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퇴원 이후 

치료가 유지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임상적 악화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외래치료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 이래 비자의입원보

다도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다 2019년 4월에서야 정신건강

복지법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에 2항이 신설됨으로써 입

원 기왕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외래치료 지원 청구가 가능해

졌다. 미국에서도 AOT가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거나 반

복적인 입퇴원을 방지하는 입원 보조 기능을 하였지만, 이제

는 이 제도의 핵심이 지역사회로 옮겨와 입원 기왕력이 없

는 사람들 또한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를 지역사회에서 시작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AOT가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경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투옥 감소

와 삶의 질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8,36,49) 아직까지 

AOT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몇몇 영역에서 반박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증거기반

제도로 인정받고,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대변하는 가장 권

위 있는 비영리 단체인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와 치료권리옹호센터(Treatment Advocacy Center)의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1) 하지만 AOT의 효

과는 무엇보다 그것을 수행하는 지역 정신보건 시스템의 역

량에 달려있다. 뉴욕 주의 AOT법은 명문화된 치료 계획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뉴욕 주 AOT는 사

법부가 환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 체계에도 내리는 명령으로

서 치료팀은 사례관리나 ACT팀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주거와 사회적 기능을 

지원하며 자살이나 입원의 소지가 되는 재발과 악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외래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신건강복지센터

에서 사례관리 등을 명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뉴욕 

주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3천2백만 달러의 

AOT 예산뿐만 아니라 강화된 지역사회 서비스(ACT와 

ICM 등)를 위해 1억2천5백만 달러(한화 약 1500억 원)의 예

산이 배정된다.49)

본 논문은 국내 사법입원 도입의 참고 모델로서 뉴욕 주의 

사법입원제도와 AOT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현

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교연구와 심

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법조계의 

현실은 부족한 판사 인력 등 뉴욕 주와는 매우 상이하다. 또

한 뉴욕 주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으며 정부 예

산과 정신의료 서비스 환경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

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사법치료 모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핵심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

정을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통해 집행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독립성과 중

립성을 갖춘 국가 기구가 결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 여러 사후 통제 장치들은 이러한 

핵심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절차만 중복되어 행정비용

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법입원제

도로 일원화하기에는 사법 인력 및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뉴욕 주처럼 중기심사 사법입원 방식을 도입

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

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근본적으

로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선진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정신질환자·비자의치료·법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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